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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부 보고

제105회기 정치부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부  장 김재호

서  기 한기영

1. 조직

1) 임 원 : 부장 김재호,  서기 한기영,  회계 윤선율,  총무 박창식

2) 실행위원 : 김충렬 김선웅 김병희 허정문 박범종 홍성훈 이기수 임홍길 장택상 하재삼 정택열 

배완길 설안선 전요섭 방호경 정태영 유선모 이성화 이성무 이윤호 김승규 김재관 

임동관 차재환 변윤출 조우영 이재윤 이승희 이병록 윤정희 최종천 김영섭 조정봉 

이규섭 김승규 임동헌 한기승 김기철 김찬곤 이택규 이석원 황대근 고영기 최윤길 

이호현 정  남 오인호 박병호 이봉철 김정훈 김영복 윤두태 홍승표 박춘길 추성환 

박영기 이영록 배영국 강진상 김지철 신종철 김양흡 김광석 윤건상 김성호 장봉생 

박태문 옥성석 서해원 이상학 김종혁 양병오 오태식 김진수 권호욱 한희철 서재철

2. 회의

1) 전체회의

(1) 전체회의

 일 시 : 2020. 9. 17(목) 14: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정치부 임원 조직 및 지역 대표 선정

부장 : 김재호 목사, 서기 :한기영 목사, 회계 : 윤선율 장로, 총무 : 박창식 목사

지역대표 :박병호 목사, 황대근 목사, 김정훈 목사, 이규섭 목사, 한기승 목사, 추성환 목사

2) 임원회의

(1) 1차 임원회의

 일 시 : 2020. 10. 12(월)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제105회 정치부 보고 중 아래와 같이 총회임원회로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

가. 16번 질의 관련

라. 원로목사 관련 282번 건에 대해 헌법 해석에 대한 새로운 이견이 대두되어 헌법대로(괄

호삭제)에 대한 결의 수정

나. 5번 기구개편 및 신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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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성사역개발 관련 103) ~ 105)의 건은 본회에 보고하여 처리함이 가한 줄 아오며가 정

치부 보고였으나 다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강도권은 허락하고 위원회는 1년 연장하기

로 하며 위원 선정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함이 가한 줄 아오며로 결의 수정 

② 특별위원선정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다. 

③ 차기 회의는 2020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에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

(2) 2차 임원회의

 일 시 : 2020. 10. 21(수) 10: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정치부 선임 특별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다.

가. 화해중재위원회 

김성천(여수) 전인식(중경기) 정태영(빛고을) 강대호(동서울) 반재부(평서)

나. 재개발특별위원회 

김경철(소래) 정래환(목포) 김근태(대전동부) 조평제(동부산) 홍승철(서대전)

다.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황남길(강중) 김동관(동안주) 조승호(의산) 임근석(서전주) 조진연(충청)

라.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박병호(동한서) 김상신(광주) 최석우(서인천) 이유경(서울강남) 주남식(전남)

마. 총회중독상담대책위원회

김경수(경일) 소치영(동인천) 이태영(동부산) 안창현(군산남) 이대봉(대구중)

바. 총회인준지방신학교활성화연구위원회

고광석(동광주) 정신길(동한서) 한종욱(군산) 이선태(대전중부) 임성원(남대구)

사. 경기북노회분립위원회

김정훈(남부산남) 권재호(서울남) 한기영(동전주) 이상학(신안주) 윤선율(안동)

아. 탈퇴자복귀연구위원회

윤희원(전북) 유선모(서서울) 오범열(경기남) 김상규(경청) 이기덕(대구)

② 목포서노회수습및분리위원회 위원선정과 잔무는 부장과 서기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3) 연석회의

(1) 정치부 임원 및 지역대표 연석회의

 일 시 : 2020. 9. 17(목) 15:5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전체회의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아래와 같이 논의하다.

가. 교회생태계 관련 52번~ 63번 교회세움위원회 이름은 총회임원회에서 보편적인 이름으로 

제정하도록 하기로 하다.

나. 총회중독상담대책위원회는(98 ~ 100번)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선정은 정치부에 

맡기기로 하다.

다. 125 ~ 126번은 헌법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허락하기로 하고 위원 구성은 총회임

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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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57 ~ 159번과 162 ~ 163번 노회 이름 변경 건은 병합하여 기각하기로 하다.(원안대로)

마. 176번 기각

바. 177번은 판례집 제작은 삭제, 판결문만 송부하되 총회보고 전에는 효력이 없음으로 함

이 가한 줄 아오며

사. 204 ~ 205번은 2주로 변경하기로 하다.

아. 245 ~ 254까지 총신법인이사회로

자. 255 ~ 256, 261 ~ 264는 기각

차. 279 ~ 280, 285번 헌법자문위원회로 보내어 답변하도록 하다.

카. 164번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로 하기로 하다.


